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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   사항

1. 

   본 시 는“강  청사 건립  사업  건  재 공사”에 하는  

. 납 에 하여 한다.

2.  

   계 도 과 특  시 에 하여 하여야 하  계도 나 시 에 시 지 않    

사항  비 술  또는 내 규 , 한 공업 규격(KS)에 합하도  하여    

야 한다.

3.  납  격

   등  벽한 과 하 보수 등  고 하여 다 과 같  격  갖  업체에  납     

하여야 한다. 

    가. 한 산업 상 업(  31502)  공 등  필한 업체 ,   

등  할 수 는 생산 비  갖  업체 어야 한다.

    나. 산업 에 한 한 산업 규격  KS 시 (KSC 7603) 업체  질 경     

진 에 한 질보 체  KSA 9002 /ISO 14001( 등 )  업체 어야 한다.

    다. 공공  등에 당해 도 액 상    납 한 실  는 업체 어야 한

다.

    

4. 경미한 변경

     에 어  계도 에 시 지 아니한 사항, 계도  해 에 가      

는 사항, 시공  가능한  생할 경우에는 감독원  지시에 하여 하여      

야 한다.

5.  공

   도 는 에 앞  승 도  공시  공  3   하여 감독원  승    

아야 하  간  엄수하여야 한다.

6. 승 도 

   별첨 계 도  본 시 가 하는 개략  도 므  도 는 계약 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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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승 도   등  사양  감독원에게 하여 승  득한 후 에 착수하여야 하    

감독원  할 는 과 에 한 간 검사  아야 한다.

7. 재 ( 하 재)

   가. 사 하는 재는  KS규격  사 하여야 하  규격  없  시에는  또는   

시  상 어야 한다.

   나. 재는 도   시 에  것  사 하고, 한  공업규격 (KS)에 어 는 

것  특 하지 않는 한 에 합한 것  사 한다.

   다. 재는 사양  하고 승  취득한 것  사 하고 필 에 라 참고 도       

, 하고 검사 또는 시험   KS규 에 하  는 비  수  담     

한다.

   라. 도 는 감독원  지 하는 TYPE에 한하여 SAMPLE   납 하  승  득한 후   

에 하여야 한다.

   마. 사 는 재는 공   MAKER 체 시험  필하고 시험  또는 MAKER      

체  원본과 함께 하여야 한다.

8.  보

    하 간  공  2  하  하 간 내에 생 는 든 량

   계약 가 체하여야 한다. (단,  는 램프 는 한다.)

9.     타

   도 , 시 , 내역 에 지 않  사항 라도 등  특 상 당연  필 한 사항 

  또는 지 지 않  라도 체 능에 필 한   본 계약에 포함  것     

간주 하여  납 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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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  매 본사항

1. 매 내역

   가. 매  계   납

   나. 각  도  

   다. 각  시험 수행

   라.   운     납

   마. 납  능  시험 보  책

2.  료

   도 는 착수 에 계, , 시험에 계 는 료  도  감독원에게     

 하여 승   후 하여야 한다.

3. 승  료 

   계약 료후 승 료  다 과 같  한다.

   가. 사양  - 3 .

   나. 공  - 1 .

   다. 승 도  - 3 .

4. 납 시

   가. 도 , 사양 , 비

   나. 시험 ( , 체시험 , 공  시험 )

   다. 타 참과 료

5. 포   

   가. 도 는 운   상 또는 식  생하지 않도  하게 포 하여야 한다.

   나. 한 포  하여 등  실, , 또는 질  하 등  생하  

       는 든 책  진다.

6. 납   

   가. 납 는 해당 공사  한  하고  납  료 간  계약 후 건

       공 에 라 감독원과 상 하여 결 한다.

   나.  납  여건에 라 계약 간  할 납  가능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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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   사항

1.  사양

   가. 등시  도는 어느 에 도 씨 40도 상 상승하여 는 아니 다. 다만, 

 특수 경 건에 하여 득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
   나.  립  나사  또는  등에 하여야 하  납  해 는 아니 다.   

다만, 알루미늄  합  나사  하여 는 아니 다.

   다. 천  매  가 과 CONNECTOR  원 에 직  할 수 는  

하여야 한다. 다만, 내 에  원  하게 곤란한  것  경우에는 

 에 COVER 는 OUT LET BOX  하여야 한다.

   라.  한 상태에  , 안  등  체하  하여 리하여야 하는 GLOBE,    

LOUVER, 사  등  특수한 공  사 하지 않 라도 쉽게 결합  가능한 어     

야 하  들  고 하는 재는 들 량  3  상  에 견  수 어야 한다.

   마. 습 가 생하거나 체 하는 (주  보 러실등)에는 습   사 하    

여야 하  에 하거나  많  사 하는 ( 탕등)에는 우  사      

하고 지가 많  체 하는 에는 진  사 하여야 한다.

   . 는 양질  재질  고 한 내  가 야 하  재 등에 견고하게 

착  수 어야 한다.

   사. 원   한 는 평상 사 상태  램프  할  감  우 가 없

어야 한다.

   아. 평상시  사 상 해 운 결  없어야 한다.

   .  고 시   진동 등  헐 거리지 않아야 한다.

   차. 원   가 는 경우에는 원  동  원 하고 동등  향  지 않

도  사 하여야 한다.

 2. 내  

    

    가.  개 는 하고 검  가능한 에  단  사 하여 해야 한

다. 다만, 단  사 하는 것  합리할 경우 SLEEVE  또는 납 에 하고 

사 과 동등 상  내열  는 가열  수 TUBE (어 한 경우에도  연  

비닐 착 프  사 하여 는 아니 다.)  사 하여 연하여야한다.

    나.  열 에 할 우 가 없도  하고 등시 에   직  보 거나 그

림 가 보여 는 아니 다.

    다. 에 사 하는  HVSF(KSC 3304)  동등 상  내열 능  는 것  사

하여야 한다.

    라.    가하여질 경우 내  에 직   가하여지지 않

는 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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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격 번 호 규 격 명 칭

C7501 백 열 구 (일반 조명용)

C7504 소 형 구

C7514 투 기용 구

C7515 반사형 투 구

C7702 구류의 베이스 소켓의 종류와 치수

C8302 소 켓

C8316 방 수 소 켓

3. 열등 

   

   가.   는 (  1-1)  규격에 합한 것  사 한다. 에는  또는 램프 

,   철 ,  타 특 하지 아니 하 라 도 술상 필 한  

 체  비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(  1-1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나.   

        는 안 하고 하게 내  검 청    갈아 낄 수 는 것  빛    

새거나 지, 등  내 에 들어가지 않는  것.

   다. 재 료

        는  브, 갓  특수 한 것  하고는 재료  하여 어느것

나 타  쉬운 재료는 사 하지 않는다.

   라.  합 

       1)  양질  것  한 께  하고 합 는 나사 , 킹, 등 실 한 

 한다.

       2)  각  나사는 사   리지 않도  안 하게 , 필 한 곳  낫트 

또는 리지 않는 것  사 한다.

       3) 알미늄 합 에는 나사  합해 는 아니 다.

   마. 마  리

       1)  겉  마 리 색채는 감독원  지시에 다.

       2)   도  마 리는  없고 내  는 것  철 등   

학  처리  한 후 지  색  마 리한다.

   . 갓  

       1) 갓 우브   합 는 다  K.S 규격에 다.

          K.S 8005

          K.S 8006

          K.S 80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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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S 번 호 규 격 명 칭

C3304 기구용 비닐 코오드

C4805 자 기기용 콘덴샤

C7601 형 램 (일반 조명용)

C7703 형 램 용 소켓류

C8100 형 램 용 자식안정기

          갓  우브  지  경과 합한 는  K.S    한다.

       2) 리는 포, , 변  등  없어야 하  특 하지 아니한 것  색 리  하고 

투과  산   것   필라 트가 보 지 아니하여야한다.

       3)  에는 합  만들어 는 안 다. 단 샨 리아  같  식등  것  

검 가능한 곳에 합  만들어도 다.

4. 등 

   가. 등

       1) 등 는 KSC7603 등 에 하여 램프     2-1  

K.S 규격에 합한 것  사 한다.

         원색  특 가 없  는 주 색  한다.

         에는 안 , , 시동스 (재래  ), ,  철  타  

특 한 것  포함하여 특별  지시하지 않 라도 술상 필 한    

체  비한다.

          등  몸체  철  0.7㎜ 상  사 하 , 몸체는 청 후 색  

체도  처리한다.

(  2-1) 등  

       2) 등 는 KS  사 한다.

       3) 매  등 는 AL 리 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.  

   나. 램프 

      램프는 별도  가 없  시에는 경 26mm   삼   램프( 경

)  사 하여야 하  원색  주 색  한다.

   다. 내  

       1) 수 개 연 하여 하는 내   안 에 거나 삐어 나 거나 또는 

쳐 는 아니  검  하 , 연하게 한다.(단  사 )

       2)   수 는  합  도 에 만들어 는 아니  득 한 경우에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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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  한 곳에 합  만들어 튜브  연결한다.

   라. 안

      안 는 식 안  I.S.O   경 마크 득 업체   사 하고, 

20W는 KS, 32W는 KS+“e”마크  고   1등  안  사 하여야한다.(단.

슬립등 에는 슬립 안  사 한다.)

   마. 사갓

       등 에 사 는 사  에 지 약 과가 고 눈 심   도   

수 는 알루미늄 고 도 사갓( 사  93% 상) 고 에 지 재   사

하여야 한다.

   .  

        램프  게 하는   2-1  시  등에 하여 램프

 탈락  등  없는 것  스프링  사 한다.

   사. 습  등

      1) 습 가 많  에 하는 는 내 에 습 가 들어가지 않는  한다.

      2) 에 하는 는 막  수 에 주 하여 견고하게 한다.

      3)  사갓  , , 변  등  없고 사  사  고 내  게 마 리 

한 것  한다.

   아. 라보릭 루

      1) 0.4㎜ 상 께  알루미늄 원  사 하여야 한다.

      2)   지 처리가 어 지 등  착 지 않도  하여야 하 , 사  재

질  변   변질  없어야 한다.

      3) 라보릭 루  착 탈 식  고탄  스프링   걸고리 없  간편하게 눌러  고

할 수 어야 한다.

   . 라보릭 고 도 사

      1) 안  커  겸한 사  라보릭 하 과 사  곡  같  태   

루어야 한다.

      2) 등  양  하단  곡  연상  하  집  태  루어야 한다.

      3) 사  사   하여 라보릭  사  도  한다.

5. 스 스 가 등주 

  가. 본 시  스 스 공원등주 에 하여 한다.

    1) 본 공원등주는 스 스 재질  SUS 304( 택)  27  KS  상   사

하여야 하  택  3 상 폴리싱  하여야 한다.

    2) 가 등주  는 아래 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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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등주 몸  체   경(mm)

원 5.0M 내

하단 상단 상단경 하단경

2T 1.5T 101 165

    3) 상  1항  등 는 NH150/MH175W  열에도 변  없는 16“PC  GLOLE  사 하여야

하  NH/MH250W 사 시 16”PC GLOBE  사 하여야  한다.

    4) 본  드시 하단 가 스 원  타 어야 하고 하단  스는 경첩  연결

어야 하  하단등주  경첩   연결 어야 한다.

    5) 본 경첩  드시 스 스  어야 하  경첩 동  원  하여야 한다.

    7) 안  걸 는 SUS재질  사 하여야 하 , 단  과 어스단  볼트  착하여야 

한다.

    8) 가 등 내   VCTF 2MM 상과 KS  상   사 하여야 한다.

    9) ARM   체  어야 하   에  원 할 수 어야 한다.

    10) 상  폴 상단 ARM 삽  2단  는 상단폴  드시 체  압  하여 

빗  스 들지 않도  하여야 하  실리 처리   하여 는 아니 다.

    12) 가 등주 운   보  찌그러짐과 도  보 할 수 도  사   하여야 한

다.

    13) 앙  볼트 트는 SUS 27  상   사 한다.

    14) 시험  재질시험과 강도 시험  하  량   1차에 한하여 수

 시험  하  역시 량    량  한다.

    

          납 수량

시험항
50본 하 51~100본 하 100본 상

재질시험 질보 질보 시험

강도시험 질보 질보 시험

    * 상  본체 재질시험  강도시험  재료생산 업체  재료검사  체 할 수 다.

15) 본 재 가 등   질 수  안  하여 드시 KSA/ISO 9001 14001 질

 등   업체에  생산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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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  시험  검사

1. 시험  검사

  는 시험  검사  한  (시험항 , 시험 , 시험 , 시험  등)  주

처에 하여 승  아 시험  수행하고 납 시 시험  참과 료  하여야 한

다.

   가.   공 내 시험  검사

       1)   과 검사

         는  간 과  , 료단계에  에 해 는 는 체 검

사  시행하고 또한 주 에 해 는 체검사  실시하  시험   참과 료

 후  하여야 한다.

       2) 료 검사

         는 료 후 능 시험  실시하여야 한다.

       3) 료 검사

         계약 는 료 후 능 시험  실시하여 능에 상  없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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